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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제안경

◦ 본 개정조례안은 재단 표이사 직무 행 권한을 조정하고 계

법령에  따라 세입․세출결산서 제출기한을 단축하려는 것으로,

◦ 2005. 5. 6. 서울특별시장이 우리시의회에 제출하여 우리 원회

에는 2004. 5. 12. 회부됨

2. 검토의견

◦ 재단 이사장의 직무 행 권한 조정 련

- 행 조례에서 직무 행 권한을 “복지여성국장”으로 규정한 것을 

“서울특별시 여성정책 업무와 련된 국장  이상 공무원  상

직  순”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, 

- 서울특별시 직제개정으로 실․국 명칭이 변경되면 조례를 개정

해야 하는 불필요한 입법 차는 일 수 있을 것으로 단되나, 

행 직제상으로 볼 때 제1정책보좌 (복지․여성정책보좌 )이 

재단 이사장의 궐 ․유고시 직무를 행하게 되는데 참모․보좌

기능의 정책보좌 이 집행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에 하여는 충분한 

법리 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임

◦ 재단 세입․세출결산서 제출기한 단축 련

- 여성부소 비 리법인의설립 감독에 한규칙(부령) 제7조의 규정에 

따라 세입․세출결산서 제출기한을 “3월 이내”에서 “2월 이내”로  

단축하고자  하는 것으로 상  법령에 맞게 련 조례를 개정하여 

정비하는 내용임 


